
Fire Sci. Eng., Vol. 30, No. 6, pp. 124-129, 2016 [Research Paper]

124

ISSN: 1738-7167

DOI: https://doi.org/10.7731/KIFSE.2016.30.6.124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에 대한 노인복지적 고찰

박현식 · 이옥진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

Study of the Fire Safety of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Welfare

Hyunsik Park · Okjin Rhee
†

Dept. of Welfare for the Elderly, Hoseo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3, 2016; Revised November 23, 2016; Accepted December 2, 2016)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소방안전 관련법의 중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노인복지적 관

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소방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법령 간 법 적용의 공백은 물론 중복 적용으로 인한 충돌 문제가 나타났다. 점차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문제도 남아있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 결

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향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duplication and confli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fire safe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aim was to provide implications about those cases in the perspectives of welfare for the aged. In relation

to fire protection facilities,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regulated by the Building Act and Fire Protection Act. Among

those Acts, certain gaps, and conflicts by duplicated regulations were found. Although the related-acts have improved

gradually, unsolved issues and retroactive applications still remained. The problems stated above were defined by review-

ing specific cases and legal improvements in the perspectives of welfare for the aged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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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6년 현재 12.8%

로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40%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수도 2011년 2,489개, 2014년

2,707개, 2015년 2,933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1)

. 이와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거주노인들은 화재발생 시에 자력 또는

신속한 피난이 어려우므로, 2010년 포항인덕요양원, 2014

년 장성노인요양병원과 같이 인명피해가 큰 사건들이 다

수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2)

.

일련의 화재사건 발생 이후에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

안전을 위하여 관련법규들이 개정, 신설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 소방안전에 관한 법규정들

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법령 등에 있어서 중복, 충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

. 이러한 현상은 노인요양시설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며, 시설의 화재 예방 노력을 취약하

게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의 문제

를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의 중

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복지관점에서 향후 시사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과 관

련된 법 규정의 내용은 어떠한가 (2) 감사원의 점검모델

(물적요소, 인적요소)을 준거틀로 분석한 노인요양시설 화

재 · 소방안전 관련법 중복 및 충돌 사례의 내용은 어떠한

가 이다.

2. 본 론

2.1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 관련 법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련법 내용은 다음

Table 1와 같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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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다(법 제2조
(3)

). 노인복지법 제34조
(4)
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을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

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된 장기요양기

관”도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여(법 제23조 제2항 및 시행

령 제10조 제2호)
(5)

 노인복지법 상 관련 규정들이 그대로

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된다.

위의 사회복지관련법 규정들과 달리 건축법은 법 적용

의 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을 “노유자시설(노인 및 어린

이)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의5 별표 1)
(6)

. 이러한 개념 한정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

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도 법 적

용대상인 노인요양시설을 별도로 “노유자시설 중 노인관

련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정의

하고 있다(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7)

.

2.2 법적 검토

노인요양시설 관련법규정 내용을 검토해보면, 첫째 사회

복지관련법은 요양시설의 건축설계, 시설물, 평가 등에 있

어서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에 관한 소방시설법과

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화재발생시 대피 및 구조가 어려운 점

을 감안하여 건축설계를 저층으로 해야 하겠지만, 노인복

지법상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공동주택에 설치될 경우 침실이 1층일 것(시행규칙 제22

조 제1항 관련 별표 4)과 요양병원의 입원실이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함(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만

있을 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명시규정이 없다
(4)

.

시설물 중 출입문 등에 대한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경우

개정 전 노인복지법은 잠금장치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

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과 건축법 · 소방시

설법 규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는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창문설

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되면서
(8)

,
 
2016년 노인요양시설

계단의 출입구와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4)
(4)

.

시설물 중 사회복지관련법과 소방시설법 간에 상호연계

성을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승강기이다. 즉,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피난용 승강기 등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침실이 2층 이상이

면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승객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경

사로 설치의무를 면제받는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
(4)

.

또 다른 상호연계성 결여의 시설물 규정은 화재 발생 시

에 피난, 구조가 가능한 형태의 창문 설치의무 규정이다.

노인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2015년 감사원에서

출입문 등에 대한 자동개폐장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였다
(8)

. 그러나 여전히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조속히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평가에서 노인

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대비는 시설 · 환경에 대한 평

가부분이 되겠지만(법 제43조의2)
(3)

, 시설평가가 워낙 구

체적 내용 없이 대략적으로 실행되어 실효성이 없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관리 · 평가 역시 노인요

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을 다루지 않고 있다(법 제38조 제

1항, 제54조 제2항)
(5)

.

둘째,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련 사항은 주로

건축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되는데,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간에 여러 법적 충돌 또는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Table 2

참고)
(8)

. 예컨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표시변경 및 기타인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상 아무런 명시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허가대상 용도변경에는 소방서장 등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규정상 의무화되어 있어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으나, 신고대상이면 단순통

보하면 되고 표시변경 및 기타의 경우에는 통보조차 규정

Table 1. Related Fire Safety Law

Law Subject of application

Social Welfare

Services Act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is estab-

lished to undertake the social welfare busi-

ness under Welfare of the Aged Act

Welfare of the

Aged Act

An institution intending to provide meals,

medical treatment and other convenience

necessary for the daily lives of older per-

sons admitted there to who need help

because geriatric illnesses, such as demen-

tia and paralysis, etc., have taken a heavy

toll on their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Long-term care institution obtained des-

ignation from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jurisdic-

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institution

Building Act

Elderly welfare facilities which is not

included in detached houses and multi-

unit houses among th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children

Fire Protection

Act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by Wel-

fare for the elderly Law which is elderly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facilities for

the aged an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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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음을 지적한다
(8)

.

건축법은 노인요양시설보다 하위 시설 군(근린생활, 주

거업무, 기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건축

법상 허가대상으로 한다(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

조 제5항)
(6)

. 그리고 노인요양시설로의 용도변경 후 시설

의 바닥 면적이 200 m
2
 이상이라면 행정기관은 용도변경

허가 전에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7조 제

1항)
(7)

. 건축법상 노인요양시설보다 상위 시설 군(자동차관

련, 산업, 전기통신, 문화 및 집회, 영업)에서 노인요양시설

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상의 신고대상이다(법 제19조)
(6)

.

그리고 시설의 바닥 면적이 200 m
2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

면 신고대상이고, 행정기관은 신고수리 후 소방서장 등에

게 통보해야 한다고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다(법7조

제2항)
(6)

. 그러나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학교 등)이었

다가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표시변경 대상

이며, 소방시설법상 통보 등에 관해 명시된 규정이 없다
(8)

.

용도변경 이외에도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간에 화재소방

안전을 위한 상호연계성을 가지지 못하는 규정들이 있다

(Table 2 참고). 노인요양시설에 층별 대피공간 등 화재 피

난장소(예를 들어 방화구획 등) 규정은 건축법과 소방시설

법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5년 9월 건축법

에 화재 피난장소를 신설하였다(시행령 제46조 제6항)
(6)

.

그러나 소방시설법은 지하층과 3층에서 10층까지 피난설

비(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등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조명등) 설치 규정만을 두고 있다
(9)

.

또한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은 최근까지 법규정을 강화하

고 있지만, 강화된 규정들은 기존의 시설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단, 일부 규정은 유예기간과 함께 법 개정 이전에 설

치된 기존 노인요양시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Table 2 참고).

강화된 규정을 두면서 소급적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

는 건축법상 배연설비 기준이다. 관련규정을 강화하기 전

에는 건축법상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모두 6층 이상인

경우에 배연설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6)

. 그러나 최고

층수가 6층인 복합건물의 3층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면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반면, 5층인 건물의 3층에 있

으면 설치 대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였다
(8)

. 이에 건축법

에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5층 이하 건물에 위치하더

라도 배연설비를 하도록 강화하였다(시행령 제51조)
(6)

.

실내 칸막이벽 내화구조도 이전에는 건축법상 내화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5년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

요양시설의 각 호실 간 경계벽도 내화구조로 설치하게 하

였다(시행령 제53조 제5호)
(6)

. 소방시설법도 건축법과 일

치하도록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노인요양시설을 두

어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게 하였다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7)

.

앞의 배연설비, 내화구조와 달리 소방시설법의 간이스프

링클러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2016년 소방시설법이 개

정되어 2017년 1월 28일부터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5)
(7)

. 이 규정 특례에 의하면 기존 소방대상물에는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의 설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제11조 제1항 본문),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

재탐지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설

치기준이 적용된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7)

.

셋째,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사례를 보면, 법규

정 개정 및 신설 필요성은 충분한데도,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다중이용건축물 내의

노인요양시설 문제로서, 현재 상당수의 시설이 다중이용업

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있음에도 종합정밀 점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연면적 2,000 m
2
 이상인 건물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

함시킴으로써 일반적인 면적 기준 5,000 m
2
보다 강화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1). 하지만 노인요양시

설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

조,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법 해석상 시설의 건물면적

이 5,000 m
2
 미만이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

물 면적이 2,000 m
2
 이하라면 종합정밀점검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산후조리원이나 고시원은 다중이

용업소에 해당되고, 근래 여러 화재 사건 이후 다중이용업

소에서의 화재 예방 소화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02

년 진주 산후조리원 화재 사건은 화재가 다른 층에서부터

옮겨 붙어 별도 피난공간이 없는 7층 산후조리원에서 산

모와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 이후, 2017년까지 건축법 시

Table 2. Comparing Building Act and Fire Protection Act by

Facilities

 Facilities Building Act Fire Protection Act

Changes

of use

Buildings subject

to permission

Prior consent from

the head of a fire

defense headquarters

Buildings subject

to reporting

 Notify the head

of a fire defense

headquarters

without delay

Change of use in

the building

register/Etc

No regulations

Installation

of fire proof

partitions

Article newly

inserted in 2015

Only regulation

about fire-fighting

systems

 Fire-fighting

system standards

tightened

No regulations

Simple sprinkler

systems and

emergency alarm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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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을 개정하여 산후조리원의 연기제어설비(배연창, 배연

구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 간 경계

벽의 내화성능 확보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준비 중이

다
(10)

.

다중이용업소 건물은 고층에다가 구조가 복잡한 것이

특징이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드나든다는 점에서 화

재 발생 위험 가능성 역시 높다. 동일한 건물 내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거주자의 피난능력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화재 발생시 재난에 대응할 소방시설 점검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리라 본다. 2016년 건축법에 ‘건물

내 화재위험 높은 시설(주점, 석유판매업, 위험물처리업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도소매 시장, 다중생활시설 용도

의 시설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시행

령 제47조 제1항, 제2항)
(6)

. 그러나 법령 해석상 신설된 규

정은 노인요양시설이 입점하는 경우와 기존의 다중이용시

설 내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점검모델을 기초로 한 사례 분석

감사원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특히 요양시설 등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 화재취약

성이 높은 사람들이 요양 · 거주하는 시설을 점검하였다.

2014.6.16~7.18까지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소재 총 640

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점검모델을 원용하여

점검 · 확인하였다
(8)

.

먼저 점검모델 중 물적 요소로서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기준 준수에 관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2010년 장

성노인요양센터 사고로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들 상당수가 2층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하였다
(11)

.

유독가스 관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

물은 배연설비로서, 2015년 개정 건축법에 따라 노인요양

시설의 층수를 묻지 않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칙 제14조(배연설비)기준에 맞추어야 한다(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6)

.

또 다른 물적 요소인 실내칸막이 벽 등에 대한 내화구조

설치는 2015년 건축법 규정 신설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에

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시행령 제53조 제5호)
(7)

. 2006년

일본 장기현 노인요양시설 ‘야스라기노사토’ 화재는 실화

로 인해 공용거실 소파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 확

대된 사례로서,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 방염처리 필요성이

강조된 사건이었다
(11)

.

물적 요소 중 소화설비로는 투척용 소화용구와 같은 소

화기구와 함께 자동소화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

되었다
(8)

. 2010년 포항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는 2007

년 개원한 시설이어서 2008년 6월부터 강화된 간이스프링

클러 설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실패하였다
(9)

. 반면에 2015년 4월 12일 야간에 나주 요양

병원 화재 발생사건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원

인은 법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

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기 때문이었다
(9)

. 포항인덕노인

요양센터 화재사고 이후 노인요양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

계가 600 m
2
 이상인 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하도록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시행령 제15

조의 3)
(6)

.

위의 규정 특례는 소화시설 설치 뿐 아니라 소방대상물

증축 및 용도변경시에도 적용된다.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

치 기준이 적용되고(시행령 제17조 제1항 본문), 용도변경

에는 그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

설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
(7)

.

즉 용도변경된 부분에 소방시설법 상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7)

. 국민안전처도

법령질의사항으로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306.6 m
2
를 노유

자시설로 용도변경시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12)

.

한편 2010년 포항 인덕노인요양시설 화재사건에서는 화

재경보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야간에 소화장비를 다루지 못하는 근무자였다는 점이 피

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
(14)

. 그리하여 감사원 점검모델

에서도 인적 요소 측면에서의 재난대비를 위하여 시설 종

사자 등에 대한 화재 안전교육과 훈련의 적정 여부를 중점

적인 현장점검 사항으로 두었다
(8)

. 여기에 관련된 법규 중

첫 번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즉 시설장, 시설물

소유자 등이 시설 종사자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연 2회 이상 주관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법이다(법

제22조 제1항)
(7)

.

시설장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위와 같은 교육, 훈

련을 주관하기 위해 화재사건 대비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규정이나 매뉴얼은 전무한 상

태이다. 그러함에도 소방시설법은 다시 특정관계인의 전문

성을 강조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 시행, 소방시설 자체점

검,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주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

20조 제6항, 제25조)
(7)

. 소방계획서와 같은 경우 그 내용이

시설 내 소방 설비 관리에서부터 화재발생 시 피난 계획,

종사자 임무 등을 비롯하여 시설 인근 거주자 중심 자위소

방대원 구성 및 임무 부여까지 포괄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7)

. 그러나 건축물의 구조 및 이용형태가 복

잡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화재취약자 거주지설의

관계인(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직접 피난특성을

분석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8)

. 대부분

의 시설이 영세한 소규모임을 감안해보면 더욱 현실적이

지 않다. 감사원도 이를 고려하여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시설형태에 맞는 표준소방계획서를 개발,

보급하고 이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 권고한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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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은 2016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유자시

설에 소방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간이스프링

클러, 자동화재속보장치와 같은 소방설비 안전점검을 실시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7)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2017년 법 시행 이후 적용되므로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규정 적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유인수단으로서의 규

정도 미비하다.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방시설법에서는 특

급 등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강

습교육 과목 및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32조 관

련 별표 5, 제37조 관련 별표 5의2)
(7)

. 그러나 실제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도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14)

. 특히 야간에는 비상대응

능력을 고려한 근무자 배치, 신속한 대응과 피난대처가 필

요한데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소방시설법

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사회복지법상 보건복지부의 노

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도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 야간표준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 바 있으나
(15)

, 아직까지 야간인력 시

설상황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시설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소방시설법 상의 훈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법 제22조),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이 주관하는 화재안전교육이 이루

어진다(법 제23조 제1항)
(7)

. 대상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

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로, 시설 종사자는 포함되

어 있지 않아(시행령 제23조)
(7)

 참여대상이 협소하다. 훈

련과 달리 연1회 이상이라고만 규정한 것 이외에는 훈련

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화재 경보장치 작동, 소방차 도착시간 등의 문제도 재난

대응과 관련된 중점 현장점검 사항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의 노인요양시설 화재 발생사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도심외각지역에 있어 신속한 화재 진압 및 구조를 기대하

기 어려운 편이란 문제가 사실상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이후 복구, 피해자 보상 측면에서 인

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과,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책 마련 체계의 적절성 점검사항이 있다
(8)

.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관련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시설 운영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로서(법 제34조의2), 손

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 3, 제1항)
(3)

. 반면

에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위험성을

고려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있다
(8)

. 앞에서 전

술하였듯이 노인요양시설은 위와 같은 법규정의 적용대상

이 아니므로 다중이용업소 건물 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 피해자 보상 측면에 형평성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련법 규정을

정리하고, 법규의 공백 및 충돌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적 검

토하였다. 검토 결과,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에는

사회복지관련법 뿐 아니라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이 적용

되고 있지만, 화재 · 소방안전을 위한 시설, 설비 등 물적

요소와 종사자 안전교육 및 훈련, 인력배치와 같은 인적

요소에서 상당수 법규가 미흡하거나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사건들 이후 여러 규

정들이 개정, 신설되었지만, 기존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소

급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련 법규에 명

시되지 않거나 아직 미흡한 규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개선방식은 선제적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

련법규 개정과정을 돌이켜보면, 문제는 시설의 화재 발생

이후에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

왔다. 시설 화재발생 후 관련 법 규정의 공백, 충돌을 개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

는 방식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설비,

소방계획, 교육, 훈련 등 일련의 규정들은 영세한 노인요

양시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규제중심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 설비, 교육 및 훈련, 인력배치 등에 대한 예

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자발

적인 법령 준수를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

에 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규모, 구조특성, 시설

거주자 노인의 피난능력 부재, 화재취약성 등을 교육 · 훈

련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년공학

과 사회복지학의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방안전학

회 등에서의 교육 커리큘럼 및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방향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 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학과에 소방안전 과목을 개설하여 노인요양시설의

미래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교

육을 현실화해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련법규정이

시설관리, 안전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노인요양시설 화재발생시 가장 큰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시설거주자 노인들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의 화

재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 · 소방안전 관련법들

은 시설거주자 노인 중심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거주자

노인의 특성과 피난 취약성을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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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노인복지관점으로

관련법규정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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